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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생계형 위반 건축물과 소규모 주거 용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

의 주거환경 안정화와 취약계층 고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행강

제금의 부과 횟수나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을 개정

할 것을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○ 「건축법」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이

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, 위반 건축물이 생존에 필수적이거나

철거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

음.



○ 또한 주거용도의 위반 건축물 가운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거

나 안전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과 비교하여 상대

적으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음.

○ 이에 생계형 위반 건축물과 소규모 주거 용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

서민의 주거환경 안정화와 취약계층 고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

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나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「건축법」을

개정할 것을 건의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

4. 이송처

○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장관








